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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계획

 자신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을 갖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생활

하는 중증장애인들게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

방법 및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홈을 운

영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동질성 회복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동기를 부

여하고자 함

Ⅰ 사업개요

  ○ 사업명 :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

  ○ 사업기간 : 2016. 1 ~ 2016. 12

  ○ 운영장소 : 성북구 안암동1가 240 

  ○ 관련규정 : 『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자립생활지원』 

Ⅱ 운영방법

  ○ 운영주체 :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탁 운영

  ○ 입주인원 : 2명

  ○ 입주기준 :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중 선발

  ○ 입주기간 : 기본 6개월. 필요시 연장 6개월 

  ○ 주요프로그램 

    - 중증장애인들의 시장보기 및 요리실습

    - 일상 생활 관리(은행업무, 관공서업무등 익히기) 

    - 지역사회 일원으로 동질성 회복

    - 탈 시설이후 자신감을 갖을수 있는 과정

      ▷ 프로그램코디네이터 상주 운영



Ⅲ 예산지원

  ○ 지원예산 : 27,000천원(구비)

  ○ 보조금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    

  ○ 예산과목 : 장애인복지증진,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지원, 민간이전, 

               민간위탁금

  ○ 보조금 신청 : 매분기말 까지 신청서 징구  

  ○ 정산방법 : 매 분기초 지출증빙서 첨부 정산

Ⅳ 지도점검실시

  ○ 추진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, 장애인복지법 제61조

  ○ 개   요

    - 점검기간 : 상,하반기 각1회

    - 점 검 자 : 장애인지원팀장 외 담당직원 

    - 점검방법 : 현지 출장 점검

    - 점검내용 : 각종 보조금 집행관련 전반사항

  ○ 적출사항에 대한 시정 및 문제점에 대한 강구, 제도개선

  ○ 보조금 등 부당·불법 집행액 환수

  ○ 개별 지적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 적용하여 신분·재정적 조치요구 등

Ⅳ 행정사항

  ○ 성북소리, 홈페이지 등 홍보

  

붙임 : 2016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협약서 1부.  끝.

구   분 산출기초 금액 비고

인건비 18,000 × 1명 = 18,000 18,000

운영비 750 × 12개월 = 9,000 9,000

총  계 27,000


